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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3,3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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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증  번  호인  증  번  호인  증  번  호인  증  번  호

담당감정평가사담당감정평가사담당감정평가사담당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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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하 게  수 행 되 었 기 에  심 사 인 증 서 를  발 행 합 니 다공 정 하 게  수 행 되 었 기 에  심 사 인 증 서 를  발 행 합 니 다공 정 하 게  수 행 되 었 기 에  심 사 인 증 서 를  발 행 합 니 다공 정 하 게  수 행 되 었 기 에  심 사 인 증 서 를  발 행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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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용 도

구    조
면    적  (㎡)

비    고
공   부 사   정

감정평가액

페이지 : 1

2501-15-4068

경상남도 78 판매, 철근콘크리트조

창원시 희연빌딩 업무, 슬래브지붕

성산구 운동, 6층

반지동 근린생활

시설

[ 도로명주소 ] 1층 3,503.460

경상남도

창원시 2층 3,606.920

성산구

원이대로 3층 3,608.380

393번길

25 4층 3,608.380

5층 3,608.380

6층 3,572.220

지하1층 5,875.760

지하2층 5,858.750

지하3층 4,701.255

지하4층 4,833.600

화물용 조립식 9.90

리프트

쓰레기 조립식 33.06

분리장 판넬지붕

관리실 조립식 8.555

판넬지붕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용 도

구    조
면    적  (㎡)

비    고
공   부 사   정

감정평가액

페이지 : 2

1) 경상남도 78 대 준주거지역 6,476.1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내)

1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비1009호 비준가액1,910,000,0001,085.19 1,085.19

(집합건축물

소유권  대장상198,898

1).----  공용면적:---- 198.898

대지권  980.1499㎡)6,476,100

배분내역토지・건물

573,000,000토  지 :

1,337,000,000건  물 :

(내)

2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비1010호 비준가액1,310,000,0001,007.055 1,007.055

(집합건축물

소유권  대장상184,577

1).----  공용면적:---- 184.577

대지권  909.5779㎡)6,476,100

배분내역토지・건물

393,000,000토  지 :

917,000,000건  물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용 도

구    조
면    적  (㎡)

비    고
공   부 사   정

감정평가액

페이지 : 3

(내)

3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비1012호 비준가액110,000,00084.22 84.22

(집합건축물

소유권  대장상15,436

1).----  공용면적:---- 15.436

대지권  76.068㎡)6,476,100

배분내역토지・건물

33,000,000토  지 :

77,000,000건  물 :

합  계 \3,330,000,000.-

이         하         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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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개요감정평가개요감정평가개요감정평가개요....ⅠⅠⅠⅠ

감정평가목적감정평가목적감정평가목적감정평가목적1.1.1.1.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소재 반지민원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 구분건물으로서 창< > ( ) ,

원지방법원에서 의뢰된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건임.

대상물건개요대상물건개요대상물건개요대상물건개요2.2.2.2.

총괄개요총괄개요총괄개요총괄개요2.12.12.12.1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도로명도로명도로명도로명((((
주소주소주소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7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번길( 393 25)

건물명건물명건물명건물명 희연빌딩

주용도주용도주용도주용도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 , ,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 준주거 지목지목지목지목 대

주구조주구조주구조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사용사용사용사용
승인일승인일승인일승인일

2000.08.17

건물규모건물규모건물규모건물규모
동수동수동수동수 층수층수층수층수 호수호수호수호수

1 -4/6 189

면적면적면적면적
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 )( )( )( )㎡㎡㎡㎡ 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 )( )( )㎡㎡㎡㎡

6,476.1 42,825.62

비고비고비고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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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개요대상개요대상개요대상개요2.22.22.22.2

구분구분구분구분
전유면적전유면적전유면적전유면적
( )( )( )( )㎡㎡㎡㎡

공용면적공용면적공용면적공용면적
( )( )( )( )㎡㎡㎡㎡

계약면적계약면적계약면적계약면적
( )( )( )( )㎡㎡㎡㎡

대지권면적대지권면적대지권면적대지권면적
( )( )( )( )㎡㎡㎡㎡

전용률전용률전용률전용률
(%)(%)(%)(%)

용도용도용도용도

기호기호기호기호 층 호수층 호수층 호수층 호수//// 공부공부공부공부 현황현황현황현황

1 -1/B1009 1,085.19 980.1499 2,065.3399 198.898 52.54
제 종1

근린생활시설
일반목욕장( )

제 종1
근린생활시설
일반목욕장( )

2 -1/B1010 1,007.055 909.5779 1,916.6329 184.577 52.54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 운동시설

3 -1/B1012 84.22 76.068 160.288 15.436 52.54 판매시설 운동시설

합계합계합계합계 2,176.465 1,965.79584,142.2608 398.911 - - -

실지조사 및 기준시점실지조사 및 기준시점실지조사 및 기준시점실지조사 및 기준시점3.3.3.3.

기준시점기준시점기준시점기준시점3.13.13.13.1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기본적사항의 확정 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완료일자인9 ( )「 」

2025.02.062025.02.062025.02.062025.02.06일로 하였음.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3.23.23.23.2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일에 실지조사를 하10 ( ) 2025.02.05.~2025.02.06「 」

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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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치기준가치기준가치기준가치4.4.4.4.

개요개요개요개요4.14.14.14.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5 1「 」

칙으로 함.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 ,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4.24.24.24.2

본건은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5 1「 」

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

하였음.

감정평가조건감정평가조건감정평가조건감정평가조건5.5.5.5.

개요개요개요개요5.15.15.15.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6 1 (「 」

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이 원칙이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 , ,

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음( ) .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5.25.25.25.2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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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방법감정평가방법감정평가방법감정평가방법6.6.6.6.

감정평가 근거 및 기준감정평가 근거 및 기준감정평가 근거 및 기준감정평가 근거 및 기준6.16.16.16.1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및 감정평가 제 이론에,「 」 「 」

의거 감정평가하였음.

일괄감정평가 원칙일괄감정평가 원칙일괄감정평가 원칙일괄감정평가 원칙6.26.26.26.2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및 제 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7 2 16「 」 「

한 법률 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 을 일괄하여 감정( )」

평가함이 원칙임.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6.36.36.36.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16「 」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 ,

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시산가액을 산정하는 주된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목적 대상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12 ,」

방식에 의한 시산가액간 합리성을 검토하여야함.

다만 원가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 「 」

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현실에 있어서 원가의 합리적인 배분이 곤란하여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며 수익환,

원법은 본건의 이용상황 등 특성을 고려할 때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하는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적용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다른 방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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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7.7.7.7.

임대관계임대관계임대관계임대관계----

미상임.

물적 동일성 여부 환가성 등물적 동일성 여부 환가성 등물적 동일성 여부 환가성 등물적 동일성 여부 환가성 등- ,- ,- ,- ,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공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 등 및 현장조사를 통해 물적 동일성이 인정, ( )

됨을 확인하였으며 입지여건 부근상황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수요 환가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됨, , , , .

점유부분의 위치확인 등점유부분의 위치확인 등점유부분의 위치확인 등점유부분의 위치확인 등----

본건의 위치확인은 건축물 현황도면 및 현 점유사용부분에 의거 확인하였음.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① 본건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집합건물에· 「 」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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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ⅡⅡⅡⅡ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방법1.1.1.1.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통해 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을 산출하였음, .

가격 참고자료가격 참고자료가격 참고자료가격 참고자료2.2.2.2.

인근 유사부동산 거래사례인근 유사부동산 거래사례인근 유사부동산 거래사례인근 유사부동산 거래사례2.12.12.12.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구분구분구분구분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층층층층////
호수호수호수호수

전유면적전유면적전유면적전유면적
( )( )( )( )㎡㎡㎡㎡

계약면적계약면적계약면적계약면적
( )( )( )( )㎡㎡㎡㎡

전유면적당 단가전유면적당 단가전유면적당 단가전유면적당 단가
원원원원( / )( / )( / )( / )㎡㎡㎡㎡

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
원원원원( )( )( )( )

거래시점거래시점거래시점거래시점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 )( )( )

#1
반지동
78

희연빌딩
5/5*** 1,592.0255 2,576.7845 1,570,327 2,500,000,000 2022.08.19

(2000.08.17)

#2
반지동
78

희연빌딩
4/4*** 75.6 150.25 2,044,048 154,530,000 2021.11.05

(2000.08.17)

인근감정평가전례인근감정평가전례인근감정평가전례인근감정평가전례2.22.22.22.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체계( : )

구분구분구분구분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층층층층////
호수호수호수호수

전유면적전유면적전유면적전유면적
( )( )( )( )㎡㎡㎡㎡

전유면적당 단가전유면적당 단가전유면적당 단가전유면적당 단가
원원원원( / )( / )( / )( / )㎡㎡㎡㎡

감정평가액감정평가액감정평가액감정평가액
원원원원( )( )( )( )

기준시점기준시점기준시점기준시점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 )( )( )

감정평가감정평가감정평가감정평가
목적목적목적목적

#A
반지동
78

희연빌딩
-1/B1*** 364.8 1,214,364 443,000,000 2020.04.09

(2000.08.17)
시가
참고

#B
반지동
78

희연빌딩
-1/B1***-* 113.38 1,252,425 142,000,000 2021.02.24

(2000.08.17)
시가
참고

#C
반지동
78

희연빌딩
-1/B1*** 368.675 1,299,247 479,000,000 2019.05.24

(2000.08.17)
법원
경매

#D
반지동
78

희연빌딩
-1/B1*** 365.54 1,181,813 432,000,000 2019.02.22

(2000.08.17)
법원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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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수준시세수준시세수준시세수준2.32.32.32.3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시세수준 원시세수준 원시세수준 원시세수준 원( / )( / )( / )( / )㎡㎡㎡㎡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본건 유사 부동산
지하 층 상가( 1 ) 원 내외1,250,000~1,350,000 /㎡ 전유면적기준

의 견의 견의 견의 견

본건 인근에 소재하는 유사 부동산 구분건물 의 시세수준은 대체로 상기와 같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 ,
층별 위치별 전유면적의 크기 및 이용상황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타남, , .

경매통계분석경매통계분석경매통계분석경매통계분석2.42.42.42.4

출처 부동산태인( : )

구분구분구분구분 종별종별종별종별
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창원시 성산구창원시 성산구창원시 성산구

낙찰가율낙찰가율낙찰가율낙찰가율(%)(%)(%)(%) 낙찰건수 건낙찰건수 건낙찰건수 건낙찰건수 건( )( )( )( ) 낙찰가율낙찰가율낙찰가율낙찰가율(%)(%)(%)(%) 낙찰건수 건낙찰건수 건낙찰건수 건낙찰건수 건( )( )( )( )

최근 년간 평균1 근린 47.41 650 58.02 29

최근 개월간 평균6 근린 46.22 344 58.30 16

거래사례 선정거래사례 선정거래사례 선정거래사례 선정3.3.3.3.

본건 건물과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례를 선정하되 본건은 집합상가로서 용,

도 층별효용 및 위치별효용 등이 유사한 거래사례 을 본건에 적용할 거래사례로 선정하였음, < #1> .

구분구분구분구분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층층층층////
호수호수호수호수

전유면적전유면적전유면적전유면적
( )( )( )( )㎡㎡㎡㎡

계약면적계약면적계약면적계약면적
( )( )( )( )㎡㎡㎡㎡

전유면적당전유면적당전유면적당전유면적당
단가 원단가 원단가 원단가 원( / )( / )( / )( / )㎡㎡㎡㎡ 거래금액 원거래금액 원거래금액 원거래금액 원( )( )( )( ) 거래시점거래시점거래시점거래시점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 )( )( )

#1
반지동
78

희연빌딩
5/5*** 1,592.0255 2,576.7845 1,570,327 2,500,000,000 2022.08.19

(200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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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보정사정보정사정보정사정보정4.4.4.4.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됨(1.000).

시점수정시점수정시점수정시점수정5.5.5.5.

자본수익률자본수익률자본수익률자본수익률5.15.15.15.1 집합매장용 경상남도( )( )

출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 R-ONE )

기간기간기간기간 변동률변동률변동률변동률(%)(%)(%)(%) 비고비고비고비고

2022.08.19 ~
2025.02.06

0.97845

거래사례 거래시점 기준시점#1 ~

년 분기2022 03 : 0.39
년 분기2022 04 : -0.12
년 분기2023 01 : -0.33
년 분기2023 02 : -0.18
년 분기2023 03 : -0.18
년 분기2023 04 : -0.23
년 분기2024 01 : -0.28
년 분기2024 02 : -0.22
년 분기2024 03 : -0.34

년 분기 이후 년 분기 자료2024 04 : -0.34 (2024 03 )

(1+0.0039*43/92)*(1-0.0012)*(1-0.0033)*(1-0.0018)*(1-0
.0018)*(1-0.0023)*(1-0.0028)*(1-0.0022)*(1-0.0034)*(1-0

.0034*129/92) 0.97845≒

년 분기 이후에 대한 수익이 미고시되어 직전분기 자본수익률을 연장 적용함*2024 04 .

시점수정치시점수정치시점수정치시점수정치5.25.25.25.2

일반적으로 구분건물의 경우 용도에 따라 각 용도의 특성에 맞는 시점수정치를 적용하나 본건의 경우 집합상가

로서 일반경제의 경기변동과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바 이를 더 잘 반영한 지역별 자본수익률집합매장용 을( )

시점수정치로 결정하였음.(0.9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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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형성요인 비교가치형성요인 비교가치형성요인 비교가치형성요인 비교6.6.6.6.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6.16.16.16.1

구분구분구분구분 항목항목항목항목

외부요인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 지하철 버스정류장( , )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의성 가로의 폭 구조 등 등( , )

건물요인

단지 내 주차의 편리성

건물전체의 공실률

건물의 노후도

건물 관리상태 및 각종설비의 유무

건물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등

호별요인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등

기타요인 장래의 동향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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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형성요인 비교치가치형성요인 비교치가치형성요인 비교치가치형성요인 비교치6.26.26.26.2

구분구분구분구분
외부요인외부요인외부요인외부요인 건물요인건물요인건물요인건물요인 호별요인호별요인호별요인호별요인 기타요인기타요인기타요인기타요인

가치형성요인가치형성요인가치형성요인가치형성요인
비교치비교치비교치비교치

기호기호기호기호 사례사례사례사례

1 #1 1.00 1.35 0.85 1.00 1.148

의 견의 견의 견의 견

외부요인외부요인외부요인외부요인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외부요인에서 대체로 유사함.

건물요인건물요인건물요인건물요인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건물요인 이용상황 마감재 수선 유지상태 등 에서 우세함( , , · ) .

호별요인호별요인호별요인호별요인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호별요인 층별 효용 등 에서 열세함( ) .

기타요인기타요인기타요인기타요인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기타요인에서 대체로 유사함.

구분구분구분구분
외부요인외부요인외부요인외부요인 건물요인건물요인건물요인건물요인 호별요인호별요인호별요인호별요인 기타요인기타요인기타요인기타요인

가치형성요인가치형성요인가치형성요인가치형성요인
비교치비교치비교치비교치

기호기호기호기호 사례사례사례사례

2,3 #1 1.00 1.00 0.85 1.00 0.850

의 견의 견의 견의 견

외부요인외부요인외부요인외부요인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외부요인에서 대체로 유사함.

건물요인건물요인건물요인건물요인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건물요인에서 대체로 유사함.

호별요인호별요인호별요인호별요인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호별요인 층별 효용 등 에서 열세함( ) .

기타요인기타요인기타요인기타요인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기타요인에서 대체로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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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가액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가액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가액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가액7.7.7.7.

구분구분구분구분 거래사례거래사례거래사례거래사례
전유면적당전유면적당전유면적당전유면적당
단가 원단가 원단가 원단가 원( / )( / )( / )( / )㎡㎡㎡㎡

사정보정사정보정사정보정사정보정 시점수정시점수정시점수정시점수정
가치형성가치형성가치형성가치형성
요인비교요인비교요인비교요인비교

적용단가적용단가적용단가적용단가
원원원원( / )( / )( / )( / )㎡㎡㎡㎡

결정단가결정단가결정단가결정단가
원원원원( )( )( )( )

기호기호기호기호 층 호수층 호수층 호수층 호수////

1 -1/B1009 1,570,327 1.000 0.97845 1.148 1,763,886 1,763,886

2 -1/B1010 1,570,327 1.000 0.97845 0.850 1,306,013 1,306,013

3 -1/B1012 1,570,327 1.000 0.97845 0.850 1,306,013 1,306,01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8.8.8.8.

구분구분구분구분
전유면적전유면적전유면적전유면적
( )( )( )( )㎡㎡㎡㎡

계약면적계약면적계약면적계약면적
( )( )( )( )㎡㎡㎡㎡

전유면적기준전유면적기준전유면적기준전유면적기준
결정단가결정단가결정단가결정단가
( )( )( )( )㎡㎡㎡㎡

산출가액산출가액산출가액산출가액
원원원원( )( )( )( )

결정가액결정가액결정가액결정가액
원원원원( )( )( )( )

기호기호기호기호 층 호수층 호수층 호수층 호수////

1 -1/B1009 1,085.19 2,065.3399 1,763,886 1,914,151,448 1,910,000,000

2 -1/B1010 1,007.055 1,916.6329 1,306,013 1,315,226,922 1,310,000,000

3 -1/B1012 84.22 160.288 1,306,013 109,992,415 110,000,000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3,3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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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에 관한 의견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에 관한 의견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에 관한 의견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에 관한 의견....ⅢⅢⅢⅢ

감정평가액 결정감정평가액 결정감정평가액 결정감정평가액 결정1.1.1.1.

구분구분구분구분 기호기호기호기호 층 호수층 호수층 호수층 호수////
전유면적전유면적전유면적전유면적( )( )( )( )㎡㎡㎡㎡
또는 수량또는 수량또는 수량또는 수량

계약면적계약면적계약면적계약면적
( )( )( )( )㎡㎡㎡㎡

전유면적전유면적전유면적전유면적
기준결정단가기준결정단가기준결정단가기준결정단가

원원원원( / )( / )( / )( / )㎡㎡㎡㎡

감정평가액감정평가액감정평가액감정평가액
원원원원( )( )( )( )

비고비고비고비고

구분
건물

1 -1/B1009 1,085.19 2,065.3399 1,763,886 1,910,000,000 -

2 -1/B1010 1,007.055 1,916.6329 1,306,013 1,310,000,000 -

3 -1/B1012 84.22 160.288 1,306,013 110,000,000 -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3,330,000,000 -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2.2.2.2.

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상, 16「 」

기 참고가격 자료 시세수준 감정평가선례 통계분석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 , , )

므로 제반 법령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1.    1.    1.    1. 위치 및 주위환경                          위치 및 주위환경                          위치 및 주위환경                          위치 및 주위환경                          2. 2. 2. 2. 교통상황                          교통상황                          교통상황                          교통상황                          3. 3. 3. 3. 건물의 구조                          건물의 구조                          건물의 구조                          건물의 구조                          4. 4. 4. 4. 이용상태    이용상태    이용상태    이용상태    

   5.    5.    5.    5. 설비내역                                       설비내역                                       설비내역                                       설비내역                                       6. 6. 6.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7. 7. 7. 인접 도로상태 등    인접 도로상태 등    인접 도로상태 등    인접 도로상태 등    

   8.    8.    8.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9. 9. 9. 공부와의 차이                             공부와의 차이                             공부와의 차이                             공부와의 차이                             10. 10. 10. 10. 기타참고사항기타참고사항기타참고사항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임대관계 및 기타임대관계 및 기타임대관계 및 기타))))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Page : 1

2501-15-4068

1. 1. 1. 1. 위치 및 주위환경위치 및 주위환경위치 및 주위환경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소재 <반지민원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상가 등이 소재하며 제반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은 양호함.
 
 
2. 2. 2. 2. 교통상황교통상황교통상황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3. 3. 3. 3. 건물의 구조건물의 구조건물의 구조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4층/지상6층 건물 내
1)지하1층 비1009호, 2)지하1층 비1010호, 3)지하1층 비1012호 로서,
외벽 : 복합판넬 등 마감, 
내벽 : 내부인테리어,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바닥 :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4. 4. 4. 4. 이용상태이용상태이용상태이용상태
 
일반목욕장 및 운동시설로 이용 중임.
 
 
5. 5. 5. 5. 설비내역설비내역설비내역설비내역
 
제반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보일러설비, 사우나관련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1.    1.    1.    1. 위치 및 주위환경                          위치 및 주위환경                          위치 및 주위환경                          위치 및 주위환경                          2. 2. 2. 2. 교통상황                          교통상황                          교통상황                          교통상황                          3. 3. 3. 3. 건물의 구조                          건물의 구조                          건물의 구조                          건물의 구조                          4. 4. 4. 4. 이용상태    이용상태    이용상태    이용상태    

   5.    5.    5.    5. 설비내역                                       설비내역                                       설비내역                                       설비내역                                       6. 6. 6.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7. 7. 7. 인접 도로상태 등    인접 도로상태 등    인접 도로상태 등    인접 도로상태 등    

   8.    8.    8.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9. 9. 9. 공부와의 차이                             공부와의 차이                             공부와의 차이                             공부와의 차이                             10. 10. 10. 10. 기타참고사항기타참고사항기타참고사항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임대관계 및 기타임대관계 및 기타임대관계 및 기타))))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Page : 2

2501-15-4068

6. 6. 6.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평지 내 가장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7. 7. 7. 인접 도로상태 등인접 도로상태 등인접 도로상태 등인접 도로상태 등
 
4면으로 폭 약 8~10M 내외의 도로와 접함.
 
 
8. 8. 8.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준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배후도시), 소로1류(폭
10m~12m)(반송지구)(접합), 소로2류(폭 8~10m)(반송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보람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 9. 9. 9. 공부와의 차이공부와의 차이공부와의 차이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10. 10. 10. 기타참고사항기타참고사항기타참고사항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임대관계 및 기타임대관계 및 기타임대관계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해당사항 없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78 희연빌딩 제지하1층 제비1009호 외
(도로명)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393번길 25소 재 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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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연빌딩’ 제지하1층 제비1009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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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진  용  지

2501-15-4068

본건 전경본건 전경본건 전경본건 전경 기호 기호 기호 기호 1)1)1)1)

기호 기호 기호 기호 1) 1) 1) 1) 내부내부내부내부 기호 기호 기호 기호 1) 1) 1) 1) 내부 내부 내부 내부 



 사  진  용  지

2501-15-4068

기호 기호 기호 기호 2)2)2)2) 기호 기호 기호 기호 2) 2) 2) 2) 내부내부내부내부

기호 기호 기호 기호 2) 2) 2) 2) 내부내부내부내부 기호 기호 기호 기호 3) 3) 3) 3) 



             1 .  ( 주 ) 가 온 감 정 평 가 법 인 의   업 무 에   협 조 하 여  주 심 에  감 사 드 리 며 ,  귀 원 의  무 궁 한  발 전 을

기 원 합 니 다 .

     

             2 .  관 련 문 서  2 0 2 5 .  0 1 .  1 7 .  자  귀  제  2 0 2 5 타 경  1 0 0 9 2  로  의 뢰 하 신  『 이 현 호

소 유 물 건 ( 2 0 2 5 타 경  1 0 0 9 2 ) 』  에  대 한  감 정 평 가  결 과 를  별 첨 과  같 이  회 보 합 니 다 .

     

             3 .  우 리 법 인 은  부 가 가 치 세 법  제 1 6 조 제 2 항 ( 법 인 의  전 자 세 금 계 산 서  의 무 발 행 ) 에  따 라

2 0 1 0 년 부 터  전 자 세 금 계 산 서 를  발 급 하 오 니  필 요 사 항 을  기 재 하 여  팩 스  또 는  이 메 일 로  회 신 하 여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 전 자 세 금 계 산 서  담 당 자  :  정 소 혜  0 5 5 - 2 6 4 - 2 8 0 0 )

※ 필 요 사 항  :  사 업 자 등 록 증  사 본 ,  담 당 자  성 명 ,  유 무 선  전 화 번 호 ,  E - m a i l

우)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10 경남보훈회관 5층 501호 / http://www.igaon.co.kr

TEL.(055) 264-2800 FAX.(055) 264-2801  E-MAIL.gaon@gaongn.com

시행일자 : 가온 2501-15-4068   (  2025. 02. 07. )

수       신 : 

참       조 : 

제       목 : 

창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민호

감 정 평 가 회 보감 정 평 가 회 보감 정 평 가 회 보감 정 평 가 회 보

별     첨 :       감   정   평   가   서          1 부

      수 수 료    청 구 서          1 부
1.

2. 끝.

||||주주주주||||가온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가온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가온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가온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지 사 장    곽   도   관지 사 장    곽   도   관지 사 장    곽   도   관지 사 장    곽   도   관



과          목 금          액 비          고

감정평가서번호 : 가온 2501-15-4068

2025. 02. 07

이백구십이만삼천팔백원정 이백구십이만삼천팔백원정 이백구십이만삼천팔백원정 이백구십이만삼천팔백원정 (￦2,923,800.-)(￦2,923,800.-)(￦2,923,800.-)(￦2,923,800.-)

  2025. 01. 17 일자 귀 제 『2025타경 10092』 호로 의뢰하신 『이현호 소유물건(2025타경 10092)』 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0,000,000×(8/10,000)＋345,000)×0.8 
≒2,407,200

         여          비
         토 지 조 사 비
         물 건 조 사 비
         임대차  조사비
          공 부 발 급 비 
         기 타    실 비
         특 별 용 역 비

합    계합    계합    계합    계((((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 ￦2,658,000.-￦2,658,000.-￦2,658,000.-￦2,658,000.- ※ 1,000원미만절사

부가가치세(세  액) ￦265,800.-

총              계총              계총              계총              계 ￦2,923,800.-￦2,923,800.-￦2,923,800.-￦2,923,800.-

기 납 부  착 수 금 —  

정  산  청  구  액정  산  청  구  액정  산  청  구  액정  산  청  구  액 ￦2,923,800.-￦2,923,800.-￦2,923,800.-￦2,923,800.-

※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좌        번        호    ▣

 창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민호 귀하

지 사 장    곽   도   관지 사 장    곽   도   관지 사 장    곽   도   관지 사 장    곽   도   관
( Tel. : (055) 264-2800    Fax. : (055) 264-2801 )

 수 수 료 청 구 서

-  청    구    내    역  -

212,000
—

30,000
—

1,000
8,000

—

251,000.-         소          계

실
 
 
 

비

※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2501-4068) 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입금후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공 급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609-85-39366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2,407,200

||||주주주주||||가온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가온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가온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가온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 경남은행              508-35-0012478        [ 예금주  |주|가온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 




